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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에 한 조사 분석을 목 으로 진행하 다. 우선 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 다. 

그  고문헌 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 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 국고문헌정리지

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리 정책의 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리, 3) 교육 확 와 인 자원의 양성, 4) 고문헌 리 문기구의 설치, 5) 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리 등의 국 고문헌 리의 시사 을 도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enactment of China’s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For the purpose, 

the review on China’s legal system and management related to old and rare books were studied. 

And this study investigated 4 laws, 6 administrative regulations, 4 sector regulations, and 13 

administrative normativity papers. Among those, 5 major sources for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were identified as follows : 1) China’s National Civilization Protection Law in 2013, 2) China’s Old 

and Rare Book Organization Directive in 1989, 3) Regulation on Management of Research, Organization, 

and Publication of Old and Rare Books in 1986, 4) Standards on Grading Classification of Civilization 

Collections in 2001, and 5) Provisional Regulation on Civilization Auctioning in 2003.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sources, this study deduced implications in terms of Chinese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such as the necessity to give considerations to 1) the importance of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policy, 2) nationwide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3) expansion of educ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4)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specializing in old and rare books, and 

5) special management of science of Chines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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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국은 청 멸망과 민국시기(1912-1949) 그

리고 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문화 명(1966- 

1976) 등을 거치면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기 

까지 수많은 고문헌이 괴되거나 약탈되고 심

지어 해외로 유출  매각되는 등의 시간을 지내

왔다. 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법제화를 기

반으로 국가도서  심의 국 인 고문헌 수

집과 정리  보존 등 방면에 우수한 성과를 이루

고 있다.

그  고문헌 리를 하여 인민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1950년에 우리나라의 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고 ․진귀문물․도서  희

귀생물 보호조치(古迹․珍贵文物․图书及稀

有生物保护办法)’와 ‘고문화유 지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조치(古文化遗址及古墓葬之 查

发掘暂行办法)’를 제정하 다. 이후 1963년에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하는 부문규장 ‘문물보호

기  보호 리 임시세칙(文物保护单位保护管

理暂行办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정황으로 고문헌 리는 명분만을 이어왔다. 

국의 실제 인 고문헌 리는 1980  들어 행정

법규 ‘ 국고문헌정리지시’를 제정하면서 시작되

었다. 이 행정법규 이후 고문헌 리 행정정책이 

구축되고 법제화되면서 국의 고문헌 리는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특히 국가도서  

심 체제 하에 국  차원의 고문헌 리를 실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  들어 고문헌 리 행정정책인 ‘국가

고문헌정리출 계획(国家古籍整理出版规划)’

과 ‘ 화고문헌보호계획(中华古籍保护规划)’이 

본격 으로 실시되면서 고문헌의 수집과 리 

 디지털화에 목한 만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즉, 고문헌 리 정책과 법제화를 바탕으로 

국은 본격 으로 고문헌의 정리와 국내외의 

유출 고문헌의 극  수집  구입과 반환, 교육

과 인 자원 시스템  국가의 산 책정  홍보 

등의 내  인 라를 충실하게 구축하여 왔다. 

한 ‘ 국고문헌보호계획’에 한 2017년의 보고

에 의하면 고문헌보호센터와 고문헌보호 회 등

의 외  인 라 구축 외에 국무원 주도의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상당한 수 의 성과

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제화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

서 법’, 도서  종류별 법률, 특정분야 법률 연

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특정분야의 법

률 연구의 경우 일부 기록 리(강 민 2017)와 

웹 아카이빙(김유승 2007)  오 액세스(차미

경, 송경진, 김나  2017)와 같은 특정분야 련 

법률의 분석 는 제정  개정 등을 한 연구

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문헌 리 련 

해외의 법제화 연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인 라 구축과 도서  

문화수  제고에 도서  행정체계  법제가 

요 향요인으로 작용함(윤희윤 2004, 24)을 바

탕으로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에 하여 조

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의 고문헌 

리와 법제화의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시사

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이 연구는 국의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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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 등의 법제화에 한 조사 분석을 목 으

로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배경으로 국의 법체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 행 입법체제상

의 입법권 분류를 살피고, 정책법규 체계인 법

률과 행정법규  행정규장과 행정법 집행 리 

역과 행정소송 역에서 근거가 되는 법정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범성문건을 살펴보

고자 한다.

둘째, 국 고문헌 리 법제화의 배경으로 

표 인 국무원 주 의 양  고문헌 리 행

정정책인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과 ‘ 화고

문헌보호계획’을 살펴보고자한다.1) 다만, ‘ 의

고문헌정리출 계획’과 같은 일부 문 분야의 

고문헌 리 정책은 해당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셋째,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의 조사는 

정책법규이자 국 국가도서  심으로 진행

된 고문헌 리를 한 주요 법제로서 4종의 법

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을 상

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 법체계에 

따라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에 한 조사 한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의 분석은 

14종의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의 내용 조

사를 통하여 고문헌 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법률 ‘ 국문물보호법(2013)’, 2) 행정법규 

‘ 국고문헌정리지시(1981)’, 3) 부문규장 ‘ 의

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1986)’, 4) 부문

규장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2001)’, 그리고 

5) 부문규장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2003)’을 

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국의 법체계

와 국 고문헌 리의 근거이자 법제화의 배

경이 되는 국무원 제정의 양  행정정책인 ‘국

가고문헌정리출 계획’과 ‘ 화고문헌보호계획’

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의 법체계

국의 행 입법체제상의 입법권의 분류는 

크게 국가입법권, 행정법규 제정권, 지방성법규 

제정권, 자치조례와 단일(單行)조례 제정권  

부문규장  지방규장 제정권으로 분류된다(문

조 2002, 41-3). 이를 법 제정기 과 법의 종

류로 살펴보면, 1) 최고국가권력기 인 국인

민 표 회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헌법과 법률, 

2) 최고국가행정기 인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지

방인민정부가 행정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법규와 규장, 3) 국권력기 이 지방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지방성법규와 자치조례  단

일조례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김호정 2010, 

59). 그  지방성법규와 자치조례 단일조례는 지

 1) 국의 바이두 백과(Baidu 百科)에 의하면 ‘古籍’은  인쇄기술을 채용하지 않은 서 을 의미한다. 한 국립

고궁박물원은 ‘고 ’은 ‘고서고 (古書古籍)’ 는 ‘고서(古書)’라 명명하며,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고 에는 

이라 칭하 고, 문헌으로도 불 으며, 문서와 당안(檔案)  서 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의 ‘고 ’ 는 ‘고 문헌’ 등에 하여 ‘고문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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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단 의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

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의 정책법규의 체계는 법률과 법규(이

하 행정법규)  규장(이하 행정규장) 아래에 

규범성문건(이하 행정규범성문건)으로 집행되

고 있다(深圳  盐田区 人民政府). 이에 헌

법 이하 법률과 행정법규  행정규장 외에 행

정규범성문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 조 

2002, 83-95).

첫째, 법률은 국인민 표 회가 제정  개

정하는 기본 법률과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가 제정  개정하는 기타 법률을 포 한다. 

즉, 기본  법률은 국인민 표 회가 제정하

고, 그 외의 법률은 국인민 회 상무 원회가 

제정하며, 국가주석은 이들 법률을 공포한다.

둘째, 행정법규는 1982년 헌법에서 처음으

로 사용되었다. 최 의 명확한 정의는 1987년 

4월 21일 국무원이 비 한 ‘행정법규 제정 로

세스 임시규칙(行政法規制定程序暫行條例)’

이며, 동 조례 제2조에서 “행정법규라 함은 국

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공작을 도하고 리

하기 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이 조례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사(外事) 등 각종 법규의 총

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용어로 ‘조례’, 

‘규정’  ‘세칙(辦法)’ 등 세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셋째, 행정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

며, 범 는 ‘당해 부문의 권한 범  내에서 법률

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기 

한 사항’이다. 당해 부문이 규장으로 제정하여

야 할 사항은 당해 부문과 련되고 그 권한범  

내에 속하는 사항, 구체 인 규칙 는 표 에 

속하는 문제, 당해 부문의 할사항에 속하는 법

률 는 행정법규 세칙, 수권입법 세칙 등이다. 

행정규장은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이 있다. 

그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며, 

지방정부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와 성, 자치구 소재지의 시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비교  큰 시의 인민정부와 경제특구 소재

지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규장이다. 

넷째, 행정규범성문건은 정식의 입법행 에 

속하지도 않으며, 한 정식의 행정입법에 속하

지도 않는다(정이근 2005, 520). 즉, 행정규범성

문건은 ‘법원(法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

으나 정식의 입법 차에 의한 법원성 규범과 함

께 추상  행정행 로서 법정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행정규범성문건도 행정법 집행 리 역

과 행정소송 역에서 근거가 되는 법정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으로 악하여야 할 것이

다(김호정 2010, 59). 

이상과 같이 국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

으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단일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으며, 정식의 입법

차에 의한 법원성 규범과 함께 추상  행정

행 로서 법정효력이 발생하는 행정규범성문

건이 있다. 참고로 국의 법률과 행정법규가 

우리나라의 법률과 통령령에 해당하며, 부

문규장은 우리나라의 부령으로 시행규칙에 해

당된다. 그러나 법  성격과 해석  용은 

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김호종 2010, 59 

주19). 

2.2 국의 고문헌 리 정책

국의 고문헌 리 정책은 국무원 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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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표 으로 ‘국가고문

헌정리출 계획’과 ‘ 화고문헌보호계획’이 있

으며, 이러한 행정정책에 발맞추어 고문헌 

리 법제화가 추진되고 국가 차원의 고문헌 

리가 진행되어 왔다.

2.2.1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 

국은 1919년 5․4운동 이후 출 계와 학술

계에서 고문헌 정리 사업의 요성을 인지, 

량의 고문헌을 정리 출 하 다. 화인민공화

국 성립 후에도 계속 으로 고문헌 정리 사업을 

이어나갔으며, 1958년 국무원은 문가 을 구

성하고 고문헌 리 행정정책을 제정하 다. 

재의 국고문헌정리출 계획 지도 (全国古籍

整理出版规划领导 组)은 1958년 구성되었

으나 문화 명 시기에 단되었다가 1981년

에 활동을 재개되었다. 주요 기능은 국가고문헌

정리출 사업의 주 이다. 

1981년 ‘ 국고문헌정리지시(4.2 참조)’를 통

하여 고문헌 정리는 귀 한 문화유산 계승을 

한 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국무원이 

‘고문헌정리출 계획 ’을 회복시키고 고문헌

리 행정정책인 ‘1982-1990년 고문헌정리출 계획

(일명 9년계획)’을 제정하 다. 이는 재 ‘일오 

국가고문헌 정리․ 도서 출 계획 기 ’ 이후 

십삼오 정책인 ‘십삼오국가 도서․음향․

자출 계획(十三五国家重点图书․音像․电

子出版物出版规划)’을 추진하고 있다.2) 

국의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  2006년

부터 2010년까지의 십일오 정책인 ‘십일오 국

가고문헌정리 도서출 계획(十一五国家

古籍整理重点图书出版规划)’은 2006년 4월 

13일에 ‘신출연(新出联)[2005]8호’로 반포된 

주요 고문헌 리 행정정책이다. 이 계획은 ‘

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 에 한 11번째 5개

년 계획 건의’와 1981년의 ‘ 국고문헌정리지

시’의 정신에 의거하고 ‘일오 국가고문헌 정

리․ 도서 출 계획 기 ’를 총결하여 제정

된 것이다. 특히 출 단 와 주 부문의 보고 

 문 학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문가 

심의 고문헌 을 구성하여 지속 인 심의와 연

구를 거듭하여 최종 으로 확정된 것이다. 

2.2.2 화고문헌보호계획 

2007년 국무원 공청(办公厅)에서 ‘고문헌

보호사업의 진일보 강화 의견’(국 발(国办发) 

[2007]6호)을 기반으로 ‘ 화고문헌보호계획’

을 반포하 다. ‘ 화고문헌보호계획’은 국의 

국가  차원의 고문헌 리 행정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고문헌 실태의 일 조사와 연합목

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실시한다. 2007년

부터 3-5년 동안 국의 공공도서 , 박물   

교육, 종교, 민족, 문물기  등에 하여 고문헌

의 수장  보호 상황에 하여 면 이고 체

계 인 일  조사를 실시한다. 나아가 화고

문헌 연합목록과 고문헌 디지털정보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고문헌의 등 별 리와 보호를 실천한

다. 이에 ‘국가귀 고문헌명부(国家珍贵古籍名

 2) ‘일오’ 계획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의미하며, 장기 인 경제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고문

헌 리계획도 본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십일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11번째 

5개년 계획의 임말로서 ‘일오’계획 이래 재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십삼오’ 계획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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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고문헌 등 별 

리와 보호를 실천한다. 

셋째, 고문헌 리의 표 화를 구축하고 환

경을 개선한다. 이를 해 ‘ 국고문헌 보호

기구(全国古籍重点保护单位)’를 설치하고, 이

를 심으로 일 으로 고문헌서고 표 화를 

구축하고 고문헌 수장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고문헌 보호 문가 양성과 고문헌 보

호 사업체계를 구축한다. 즉, 비교  높은 수

의 고문헌보호 문가들을 양성하여 고문헌 수

선복원 업무와 기  실험연구 업무를 강화하

고 차 으로 완 한 고문헌보호사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고문헌의 정리, 출   연구와 이용 

그리고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강화한

다. 고문헌의 정리, 출   연구와 이용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히  기술을 응용하여 고문

헌의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강화하여 

‘ 화고문헌보호네트워크(中华古籍保护網)’

를 구축한다. 

이 정책은 특히 같은 시기의 행정정책인 ‘십

일오 국가고문헌정리 도서출 계획’ 완성과 

고문헌의 면 인 보호를 계획한 것이다. 즉, 

‘ 화고문헌보호계획’은 ‘국 발[2007]6호’로 고

문헌의 수장  보호 상황에 한 국 으로 

일  조사의 실시, 국가 차원의 고문헌의 등 별 

리와 보호, 고문헌서고의 표 화 구축과 고문

헌 수장환경의 개선, 고문헌보호 문가의 양성 

그리고 고문헌의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강화로 

‘ 화고문헌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한 

‘ 화고문헌보호계획’ 정책 실천을 하여 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이 제정 반포되었

으며, 고문헌 (古籍館) 운 , 문  고문헌 

리 인 라의 구축  도서  문화 수  제고 등

의 결과를 이루었다. 

3. 고문헌 리 법제화의 조사

순수법학을 제창하고 법 단계설을 수립한 오

스트리아의 법학자 고 젠(Kelsen Hans)에 

의하면 실정법 구조는 일종의 계질서를 형성

한다.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의 구조 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이하 행정규범성

문건으로 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3.1 법률

국 국가도서  심의 고문헌 리 법제를 

조사 정리하면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과 같이 국의 고문헌 리 법률은 

‘ 국문물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

法 2013, 국무원령 제377호)’, ‘ 국비물질문화

유산법(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2011, 주석령 제42호)’, ‘ 국 공공도서 법(中

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 국 공공문

화서비스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文化服

务保障法)’이 있다. 

‘ 국문물보호법’은 1982년에 제5차 국인

민 표 회 상무 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제정

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에 해당하

는 문물보호를 주목 으로 제정되었다. 총칙, 

이동불가문물, 고고발굴, 소장문물, 민간수장문

물, 문물의 출국과 입국, 법률책임  부칙의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비물질문화유산법’

은 2011년에 제11차 국인민 표 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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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목 제정기 제정년

법률

1) 국문물보호법

2) 국비물질문화유산법

3) 국공공도서 법

4) 국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1) 국무원

2) 주석

3)4) 국인민 표 회

1) 1982

2) 2011

3) 2018

4) 2017

행정법규

1) 고문헌․진귀문물․도서  희귀생물보호조치

2) 고문화유 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규칙

3) 문화 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

4) 국고문헌정리지시

5) 국문물보호법실시조례 

6) 제일차 국 이동가능문물 일제조사 개 통지

1) 정무원 

2) 정무원

3) 국무원

4) 앙

5) 국무원　

6) 국무원

1) 1950

2) 1950

3) 1980

4) 1981

5) 2003

6) 2012

부문규장

1) 문물보호기  보호 리 임시세칙

2)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의 리규칙(시행)

3)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4)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

1) 국무원

 

3) 문화부

1) 1963

2) 1986

3) 2001

4) 2003

<표 1> 국의 고문헌 리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규장

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제정된 법률로 우

리나라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비물질 문화

유산의 조사와 명부 작성 등을 주목 으로 제

정되었다. 총칙, 비물질문화유산의 조사, 비물

질문화유산의 표항목 명부, 비물질문화유산

의 승과   법률책임과 부칙 등의 6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 국공공도서 법’은 2017년 11월 4일에 제2

차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제3차 회의에

서 통과되어 2018년 1월1일 시행된 것으로 공공

도서  사업 발 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국

은 우리나라의 ‘도서 법’에 해당되는 법률은 

없으며, 이 법률이 유일하다. 총칙, 설립, 운 , 

서비스, 법률책임  부칙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은 2016년 12

월 25일 제12차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문화시설의 건설과 문화서

비스 구축을 목 으로 제정된 것이다. 총칙, 공

공문화시설 건설과 리, 공공문화서비스의 제

공, 보장 조치, 법률책임  부칙의 6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종합 으로 국 고문헌 리는 이상의 유형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공공도서  운   

문화서비스 련의 4종 법률의 상호 해석과 

용으로 리되고 있다. 그  국무원령 377호인 

‘ 국문물보호법’의 경우 고문헌 리의 직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2 행정법규

<표 1>과 같이 국의 고문헌 리 행정법규

는 1950년에 규정된 정무원의 ‘고문헌․진귀문

물․도서  희귀생물 보호조치’와 부록의 ‘고문

화유 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규칙’이 있

으며, ‘문화 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收回文化革命期间散失的珍贵文物和图

书的规定 1980)’, ‘ 국고문헌정리지시(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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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물보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

文物保护法实施条例 2003)가 있다. 

‘고문헌․진귀문물․도서  희귀생물 보

호조치’와 ‘고문화유 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

굴 임시규칙’은 국의 모든 명승고 과 지하

에 수장된 것과 각처에 흩어져있는 명, 역사, 

술 련 일체의 문물도서의 조사와 고문헌 

등을 보호하기 해 제정된 것이다. 앙과 국

무원의 ‘문화 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

회수 규정’은 문화 명 기간에 괴  약탈 

된 문물과 도서 회수  문물보호를 해 특별

히 규정한 조치로서 국가문물사업 리국이 

리하고 모든 문물 리 부서 수장의 문물과 도

서는 모두 국가의 귀 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고문헌정리지시’는 1981년 9월 17

일 행정법규 ‘ 발(中发)[1981]37호’로 제정

된 것이다.

한편, ‘ 국문물보호법실시조례’는 술의 ‘

국문물보호법’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는 주

로 산과 경비 련 조례로서 총칙, 이동불가문

물, 고고발굴, 소장문물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제2조에 따르면 국가 문물보호 

문항목 보조경비와 지방문물보호 문항목 경비

는  이상 인민정부 문물행정주 부문과 투

자주 부문  재정부문에서 국가의 유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일

차 국 이동가능문물 일제조사 개 통지’는 국

무원이 제정한 국 유형문화재 일제조사 실시 

행정법규이다. 이는 ‘십이오(2011-2015) 시기 

문화개 발 계획요강’에 의거하여 국무원이 결

정한 것으로 ‘국발(国发[2012]54호’이다. 재 

국은 이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국 으로 고

문헌 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 으로 이상의 행정법규는 국의 흩어

진 문물의 조사와 보호, 산과 경비, 문물보호 

 이동가능문물의 국  일제조사 련 사항

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  ‘ 국고문헌정

리지시’는 고문헌 리와 가장 한 계가 

있는 행정법규이며, 이 행정법규의 제정 이래

로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와 구체 인 사

업 개가 이루어져 왔다. 

3.3 부문규장

부문규장은 기 이나 문분야의 규정으로 

<표 1>과 같이 ‘문물보호기  보호 리 임시세

칙(文物保护单位保护管理暂行办法 1963)’,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시행)(中

医古籍文献研究整理出版的管理办法(试

行) 1986)’,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文物

藏品定级标准 2001)’, ‘문물경매 리 임시규

정(文物拍卖管理暂行规定 2003)’이 있다.

우선 ‘문물보호기  보호 리 임시세칙’은 

1961년 3월 4일 국무원 반포의 ‘문물보호 리 

임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은 의학 고

문헌 리에 한 문 규장으로 국 의고

문헌연구 정리 출  업무의 과학  리 강화

와 ‘ 의 고문헌 정리 출  계획’의 실  진을 

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은 2001년 

4월 5일 문화부에서 제정한 일종의 표 이다. 

이는 상술의 ‘ 국문물보호법’과 ‘문물보호실시

세칙’의 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된 

것이다.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은 특히 1949

년 이 의 문물경매의 표 규범 리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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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역사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하여 

술의 ‘ 국문물보호법’과 ‘경매법(中华人民

共和国拍卖法)’  상술의 ‘문물보호법실시조

례’등에 의거하여 2003년에 제정된 규정이다. 

제2조에서 본 규정에 용되는 경매활동이 가

능한 경매 상 물품 5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 으로 이상의 부문규장은 문물보호단

, 의고문헌, 문물소장품 등 , 문물경매 등

과 같은 문 인 분야나 부문에 한 규장이

다. 이들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의 리 

규칙(시행)’은 의고문헌 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  

‘문물매 리 임시 규정’은 고문헌 등 과 문화

재 경매 련 부문규장이다.

3.4 행정규범성문건

국 앙정부와 기  등에 의하여 제정  

지시된 행정규범성문건을 시 별로 조사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행정규범성문건의 제정을 통

하여 1950년 부터 재까지의 국의 고문헌 

리의 시계  개를 볼 수 있다. 1950년 와 

1960년 에는 국 경공업부의 구 서 의 펄

원료 사용 지와 앙의 무산계 에서의 문

화 명 의 문물  도서 보호 의견이 통보

되었다. 1970년  들어 국가문물사업 리국의 

소장문물도서의 해외 매품으로의 매각 엄  

통지, 국가출 사업 리국과 국가문물사업

리국의 고문헌 수출 감정 문제 공문 그리고 국

가문물사업 리국과 국가지진국의 진일보한 

지진 고고 작업 련 의견이 지시되었다. 1980

년 와 1990년에는 국무원 사무청이 국가민족

사무 원회에게 소수민족 고문헌의 긴 구조 

 정리 보고 외에 국고문헌 정리 출  10년 

계획과 팔오(1991-1995)계획 그리고 고문헌정

리  어로의 번역  출 리가 지시되

었다.

년 행정규범성문건 제정기 제정년

1950 1) 구 서 의 펄 원료 사용 지 1) 앙정부 경공업부 1) 1951

1960 2) 무산계 의 문화 명  문물  도서 보호 2) 앙정부 2) 1967

1970
3) 소장문물도서의 해외 매품으로의 매각 엄
4) 고문헌 수출 감정 문제 공문
5) 진일보한 지진 고고 작업 의견

3) 국가문물사업 리국

4) 국가출 사업 리국․ 
국가문물사업 리국

5) 국가문물사업 리국․ 

국가지진국

3) 1973
4) 1976
5) 1978

1980 6) 국가민  송의 소수민족 고문헌의 긴 구조  정리 보고 지시 6) 국무원 사청 6) 1984

1990
7) 국고문헌 정리 출  10년 계획과 팔오계획
8) 고문헌정리  어로의 번역  출 리

 
7) 1992
8) 1995

2000
9) 국고문헌보호업무의 부서간 연합회의 제도
10) 국고문헌보호업무 문가 원회 설립

 
10) 문화부 공청

9) 2007
10) 2007

2010

11) 고문헌 보호 업무의 진일보 강화 통지

12) 문물 복제 탁인 리 조치
13) 십삼오시기 문화발 개 계획

11) 문화부

13) 문화부

11) 2011

12) 2011
13) 2017

<표 2> 행정규범성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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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 십일오계획과 더불어 보다 

문 인 행정규범성문건이 등장하게 된다. 2007

년의 국고문헌보호업의 부서간 연합회의 제

도, 국고문헌보호업무 문가 원회 설립과 

문물출입국심사 리조치 외에 2011년의 고

문헌 보호 업무의 진일보 강화  문물 복제 

탁인 리 조치가 지시되었다. 최근에는 문화

부에서 ‘십삼오시기 문화발 개 계획'을 지시

하 다.

4. 고문헌 리 법률과 규장의 분석

이상으로 조사한 고문헌 리 4종 법률과 6

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에서 고문

헌 리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 국문물보

호법’, ‘ 국고문헌정리지시’, 그리고 ‘ 의고문

헌 연구정리출  리규칙’과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  ‘문물경매 리 임시 규정’을 분석

하고자 한다.

4.1 국문물보호법

‘ 국문물보호법’은 국 헌법에 근거하여 제

정된 표 인 고문헌 리 법률이다. 이는 ‘국

무원령 제377’로 문물보호의 강화, 역사문화유

산의 계승, 과학연구의 진 등을 하여 제정

된 것이다. 1982년 11월 19일 제정이후 1991년 

1차 수정, 2002년 2차 수정, 2013년 3차 수정에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칙, 이동불가문물,3) 

고고발굴, 소장문물, 민간수장문물, 문물의 출국

과 입국, 법률책임  부칙의 총 8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  고문헌 리 규정을 선별  분석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  국내 국가  차원의 보호 문물의 범

와 종류를 보면 ‘역사상 각 시 의 요한 문

헌자료  역사, 술, 과학  가치가 있는 원고

와 도서자료 등’을 보호 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문물사업은 고문헌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긴 구조 제일  리 강화의 방침을 

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지하, 수역과 

해 에 남겨진 일체의 문물은 국가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이동문물의 소유권

은 그 보   수장 단 의 정지 는 변경으로 

바 지 않으며, 국유문물소유권은 법률의 보호

를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보호사업은 

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주 하고 각 지방

정부가 각각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와 감독

리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각  인

민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과 산,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산, 홍보교육과 의식강화 그

리고 정신   물질  격려와 보상 등을 규정

하고 있다. ‘ 국문물보호법’은 고문헌 리 상

 법률로 고문헌은 국내 국가  차원의 보

호 문물의 범 에 포함되며, 원고와 도서자료

로 구분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며 그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典籍), 

서 (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 품 등 유형의 문화  소산을 상으로 한다. 반면 국은 이동가능문물과 이동

불가문물로 구분하고 고문헌(古籍)은 이동가능문물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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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용 비고

2
∙4항 역사상 각 시 의 요한 문헌자료  역사, 술, 과학  가치가 있는 

원고와 도서자료 등

∙ 국내 국가  차원의 보호문물의 

범 와 종류

3
∙문헌과 원고  도서자료 등의 이동가능 문물은 귀 문물과 일반문물로 

분류, 귀 문물은 일 문물, 이 문물, 삼 문물로 분류
∙보호 상 문물의 등  분류

4
∙문물업무는 보호 주, 긴 구조 제일, 합리  이용, 리 강화의 방침을 

철
∙문물사업의 방침

5

∙국경내 지하, 수역과 해  남겨진 일체의 문물은 국가소유 ∙문물의 소유

① 국 국경내 출토된 문물, 국가의 별도 규정은 제외 

② 국유문물수장단   기타국가기 , 부   국유기업, 사업조직 등 수장 

 보  문물

③ 국가 수집  구입 문물

④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기증한 국가의 문물

⑤ 법규정의 국가소유의 기타 문물

∙국가 소유 이동문물의 종류

∙국가소유의 이동문물의 소유권은 그 보   수장 단 의 정지 는 변경으

로 바 지 않음
∙문물 소유권의 변경과 법률 보호

∙국유문물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범 용인 불가 ∙국유문물소유권의 법  보호

7 ∙모든 기 , 조직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문물보호 의무 ∙문물보호의 의무

8

∙국무원 문물 행정부문에서 국 문물보호사업 주 ∙문물보호의 주

∙지방 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사업 책임 

∙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문물보호사업 부문의 본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 

실시 감독 리 책임 

∙ 이상 인민정부 유 행정부문은 각 책임범  내에서 유  문물보호업무 

책임

∙지방정부의 문물보호 책임

9
∙각 인민정부는 반드시 문물보호를 시하고 경제건설, 사회발   문물

보호의 계를 정확히 하고, 문물안 을 확보해야 함
∙각  인민정부의 역할

10

∙국가는 문물보호사업을 발 시켜야 함

∙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문물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 계획에 

포함시키기고 소요경비를 경제 산에 안배해야 함

∙국가의 역할과 산

11

∙문물은 재생불가의 문화자원

∙국가는 문물보호 홍보교육을 강화, 국민의 문물보호의식을 증강, 문물보

호의 과학  연구를 장려, 문물보호의 과학기술 수 을 제고해야 함

∙국가의 홍보교육과 국민의 의식 

강화

12

∙이하 기 이나 개인에게 국가가 정신  격려 는 물질 으로 보상

① 문물보호 법률, 법규를 극 으로 수행하고 문물보호 성 이 한 

경우

② 문물보호를 하여 법 범죄행 와 결연히 투쟁한 경우

③ 개인 소장의 요 문물을 국가에 기부 헌납하거나 문물보호 사업을 해 

기증한 경우

④ 문물 발견 즉시 상부에 보고하거나 상납하여 문물이 보호되도록 한 경우

⑤ 고고 발굴 작업   공헌을 한 경우

⑥ 문물보호 과학기술 방면에 요 발명 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⑦ 문물 괴 험 직면시 문물 긴  구조에 공헌이 있는 경우

⑧ 문물 작업에 장기 으로 종사하고 한 성 을 이룬 경우

∙국가의 보상

<표 3> 국문물보호법의 고문헌 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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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고문헌정리지시

‘ 국고문헌정리지시’는 앙서기처 천 (陈

云, 1905-1995)이 발의하고, 앙정부에서 고문

헌 정리 문제의 시 함을 인지, 심도 깊은 토론

을 거쳐 1981년 9월 17일에 ‘ 발 1981 37호’로 

제정한 행정법규이다. 그  주요 내용을 분석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 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인문

교육의 강화, 고  독서, 장기  교육의 필요와 

인 자원의 진   장기  비, 30년 계획 

설정과 기획 의 결성, 안 조치와 국가차원

의 회수, 교육과 인재의 안배와 재배치 그리고 

국가차원의 산편성과 인 자원의 업무와 생

활조건 등 일곱 가지를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 국고문헌정지시’는 교육과 인 자원을 

강조하고 계획과 기획, 지도  국가  차원의 

고문헌 회수 조치와 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 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이듬해

조 항목 내용 비고

1 ∙인문교육의 강화

① 고문헌은 국가의 요문화유산을 계승

② 이공 학도도 문화 통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고, 학의 문화교

육 강화, 등학교부터 고문 독서

① 고문헌의 요성

② 문헌 정리의 방향

2 ∙고  독서
① 표 , 주석, 교감  훈고의 고문헌 독서는 어려우므로 국

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
① 고문헌 정리 방법

3

∙장기  교육필요

∙인 자원의 

진   장기  

비

① 고문헌 정리시 10년간의 지속 인 교육과 연속 인 핵심역량 

유지가 필요 

② 고문헌정리 문가는 기  지식과 열정 필요

③ 참여자는 화서국, 문화부, 교육부, 사회과학원, 국가출 국 

등 기 의 책임자

④ 고문헌정리출 기획

⑤ 국무원 직속

① 고문헌 정리 기 과 역량

② 고문헌 정리 문가 

③ 참여자의 구성

④ 의 구성

⑤ 주 기

4
∙30년 장기계획

∙기획 의 결성

① 30년을 10년 단 , 두 개의 5개년으로 계획

② 문 기획 의 구성

③ 기획 은 30년간의 고문헌 정리 출  계획

① 사업 기간

②  구성

③ 의 역할

5

∙안 조치

∙국가차원의 회수 

조치

① 일부 고문헌의 고본(孤本)과 선본의 보호와 강제구조 조치, 

도서 의 안 조치

② 국외 산일 고문헌은 각종 방법으로 회수 는 복제, 체계 으로 

고본과 선본을 인 번각

① 일부 고문헌의 고본과 선

본의 조치

② 국외 산일 고문헌의 회수

6

∙교육기

∙인재의 안배와 

재배치

① 고문헌 정리 교육기 은 고등교육기  의탁, 기 와 조건이 

갖추어진 일부 학에 고문헌연구소 설립, 일부 인문 학의 

고문헌 공의 한 규모 확

② 고문헌 정리 문 인재의 한 분배와 재배치 필요

① 고문헌 정리 교육기

② 고문헌 리 인재의 배치

7

∙ 산 편성

∙인 자원의 

업무와 생활조건

① 산 편성과 경비항목은 국가 차원의 사업지지 필요 

② 고문헌 정리 문 인재에게 우수한 업무조건과 생활조건 구비 

필요 

③ 지도 의 조직 계획 구축과 조치 구체화

① 산 편성과 경비항목

② 고문헌 정리 문 인재 

③ 지도 의 조직

<표 4> 국고문헌정리지시의 고문헌 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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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82년의 ‘ 국문물보호법’ 제정의 기반이 되

었으며, 국의 고문헌 정리 문제의 심각성 인지

와 국가 차원의 국  리의 실화와 이루게 

한 요 행정법규라 할 수 있다.

4.3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규칙’은 표

인 문분야의 부문규장으로 의학 분야 고

문헌에 한 법제이다. 이는 실제 의과학연

구의 주요 분야로 국 생부(卫生部)의 행정

정책인 ‘ 의고문헌정리출 계획’의 일환이며, 

1986년에 국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업무

의 과학  리 강화 실천 진을 하여 제정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지도자 조직

1. 국가 의 리국 의고문헌정리출 실

2. 국가 의 리국 의고문헌문연구정리출  학술 원회

3. 성시(省 ) 생청 의처( 는 성(省) 의고문헌정리 

사무실)

4. 성시 생청

3. 각 성의 문헌연구정리의 조직 지도 책임

4. 3-5명의 문가로 구성

문 기구
1. 각  의고문헌연구소(실)

2. 의고문헌연구정리 문기구 연구소(실)

1. 의고문헌연구정리임무 수행의 문기구

2. ① 조건을 갖춘 성시, 의 학, 의연구원

(소) 는 반드시 의고문헌연구정리 문기

구를 설립, ② 각  의 주 부문은 반드시 

의고문헌연구소(실)에 제반시설과 인 자

원을 구비

문 단체 문 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문인 자원

임무 안배

1. 임무의 안배와 과제의 안배  조정

2. 과제 유별  목  요구 

3. 계획 선정, 요구 등의 각 유 기 에 하달 

4. 응찰기   과제 수행인의 실제수 ,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의 비교, 심의의견 제출 등

5. 응찰기 과 과제담당자의 계약 서명 등

1. 의고문헌정리출 실의 책임

2. 의고문헌문연구정리출  학술 원회 심

의의견제출, 의고문헌정리출 실의 심사 

결정

3-5. 의고문헌정리출 실 책임

성과 평가

1. 차 로 성과의 평가 신청  참가

2. ‘ 별 리, 동료심사’의 원칙 수

3. 성과별 명 와 물질 보상

1. 의고문헌연구정리는 의과학연구의 주요 

구성

2. 각 의 과기  의행정부조직의 공 문가

의 평가

3. 기  는 개인 상

산 출처

1. 국무원, 국가 의 리국에서 의고문헌정리출 실에

게 발 되는 문항목 보조경비 는 연구경비

2. 각 성시의 의고문헌연구정리에 사용되는 문항목 경

비와 과연 경비 

3. 각 의 학, 의연구원(소)  유 기 의 사업비 

4. 각 출 부문이 계약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이윤 로얄티

∙부, 성, 원(소) 3  과학연구 리 차에 따라 

구분

1. 앙

2. 지방

3. 교육  유 기

4. 출 부

기타 산 용도와 경비 사용 ∙ 의고문헌정리출 실의 문보조비 

<표 5>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의 고문헌 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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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이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은 앙과 각 성시의 지도자조직, 문

기구, 문단체, 임무의 안배, 성과평가, 산의 

출처, 산 용도와 경비사용을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 체 인 총  기구는 국가 의 리

국 의고문헌정리출 실이며, 임무안배와 

산용도 등도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 의 의고문헌연구소(실)과 의고문헌연

구정리 문기구 연구소(실)을 두고 반드시 

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문 인 자원

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1986

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의학 분야 부문규장으

로 해석권도 의 리국 의고문헌정리출

실에 속해 있다. 

4.4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은 2001년 문화부 

제정의 부문규장으로 ‘ 국문물보호법’과 ‘ 국

문물보호실시세칙’의 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

별히 제정된 표  성격의 법제이다. 문물소장품

은 ‘귀 문물’과 ‘일반문물’로 구분하며, 귀 문

물은 일 , 이   삼 으로 구분한다. 즉, 특

별히 요한 역사와 술  과학  가치를 기

으로 하되 표  문물은 일 문물, 요 가

치 문물은 이 문물, 비교  요 가치 문물은 

삼 문물, 그리고 일정 가치 문물은 일반문물

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일 문물 등  표 , 2) 이

문물 등  표 , 3) 삼 문물 등  표 , 4) 일

반문물 등  표 , 5) 박물 과 문물기  등 문

물수장기구의 문물감별  선별과 등  결정과 

그 외 문물의 등 결정 시의 용 표 의 명시, 

6) 해석 책임기  국가문물국의 명시로 구성되

어 있다. 부칙은 일 문물 등  표  사례로 옥과 

석기, 도기, 자기, 철기, 은기, 칠기, 조소, 석각

와(磚瓦), 서법회화, 벼루(古硯), 갑골, 쇄인

부패(璽印符牌), 폐(錢幣), 아골각기(牙骨角

器), 죽목조, 가구, 법랑, 직수(織綉), 고문헌선

본, 비첩탁본,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일

문물로 선정되는 고문헌선본에 한 기 을 분

석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일 문물로 선정되어 고문헌

선본이 되는 경우는 시기 으로 원(元) 이 과 

명청(明淸)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 이 의 경

우 모든 고문헌은 비첩 외에 필사본과 간인본 

모두 일 문물의 선본으로 선정된다. 명청의 

경우 필사본과 간인본을 상으로 하되 필사

시기 내용 비고

원 

이
①비첩 ②사본 ③인본 ∙범 : 고 -원(-1368)

명청 

① 명한 학자와 장서가 술 는 정리 교정한 것
② ①의 일부 학문 역 는 요 가치가 있는 고본과 본
③도서의 내용, 각의 수 , 종이, 인쇄, 장정 등 방면에 특색이 있는 청의 인본, 

본
④ 명한 학자와 장서가의 비교제발(批校題跋)
⑤④의 비교제발의 내용이 요 학술자료 가치가 있는 인본과 본

∙범 : 명청(1368-1912)
∙③의 인본의 경우 각본, 활자

본, 정교하고 아름다운 화가 
있는 인본, 책색투인본 포함 

<표 6> 일 문물 선정 상의 고문헌선본 등 결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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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고본과 본, 간인본은 본을 포함하고 있

다. 내용 으로는 술과 정리 교정한 것 외에 

비교(批校)와 제발(題跋)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의 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형태사항인 각, 종이, 인쇄, 장정 역시 선정의 

기 으로 규정하고 있다.

4.5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은 문물경매의 표

규범 강화와 국역사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하여 ‘ 국문물보호법’과 ‘ 국경매법’  ‘문물

보호법실시조례’ 등의 유  법률과 법규에 의거, 

2003년에 제정된 부문규장이다. 주요 내용을 분

석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국의 ‘문물경매 리 임시규

정’은 경매물품, 경매불가물품, 합법  경매기

업과 경매 문인의 심사와 자격, 경매물품의 

경매  심사와 보고, 자격 심사와 자격증 교부 

기구와 보고  등록 기구, 경매 물품의 출국 

휴 , 국외 구입 경매 물품과 국외 경매물품의 

경매 후 출국, 귀  문물에 한 국가의 경매 

우선권과 경매 입찰인의 범  한정권  온라

인 경매활동과 규정 반 등에 하여 엄격하

게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제12조의 경매불가 상 문물 조항  

제8항의 기타 법률과 규범에 의거하여 유통되

면 안되는 문물을 살펴보면 ‘문물보호법’에 의

거 청나라까지의 고문헌은 경매할 수 없다. 다

만 정의 제2조에 의거 1949년 이 의 문헌자료 

 역사, 술, 과학  가치를 지닌 친필원고와 

도서자료는 경매가 가능하다. 한편, 제16조에

서 귀 문물에 한 우선경매권을 규정하고 있

다. 한 국가문물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

행정부문은 문물경매기업에게 경매물품  특

별히 요한 역사, 과학, 술  가치가 있는 문

물은 반드시 경매와 경매입찰인의 범 를 문물

수장기구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 으로 선본으로 규정되는 청나라까지

의 고문헌은 경매불가의 물품이며, 1949년까지

의 민국시기 원고나 문헌은 문물경매기업과 

문경매인에 의한 법  경매가 가능하다. 문물

경매 주요 기구는 국가문물국과 지방 문물행정

부문  문물출입국심사기구로 문물경매기업

과 경매 문인의 자격 심사와 계속 심사  물

품의 경매  보고와 등록 등 련 사항을 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구매 물품을 출국 

시 휴 할 수 있는 상은 공민과 법인으로 한

정하고 있고, 국가의 경매 우선권과 경매입찰

인 범  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국시기

의 고문헌의 경우 공개 으로 합법  경매를 

통하여 매수와 매도 가능하며, 소재지의 성, 자

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과 국가문물국의 자

격부여와 심사, 보고  등록되고 있다. 

5. 종합분석과 시사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로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과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고 그  고문헌 리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종의 법률과 1종

의 행정법규  3종의 부문규장을 분석하 다. 

이장에서는 이를 종합분석하고 국 고문헌 

리의 시사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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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용 비교

2 ∙경매 상 물품의 종류
∙5종의 규정된 경매 상 물품의 경매활동은 본 규정을 용

 - 2항 1949년 이 의 문헌자료  역사, 술, 과학  가치를 지닌 친필원고와 도서자료

3
∙경매기업의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합법 으로 설립된 경매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하시 문물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국가문물국의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4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의 심사의견 등 4종

5

∙문물경매허가증 

신청후의 차와 주의 

사항 

∙국가문물국은 신청 수 후 30일 근무일 내에 비 과 비 불가 결정

∙비  시 허가증 교부, 비  불가 시 이유 설명

∙문물경매허가증은 여, 양도불가

6
∙문물경매 종사 

문인의 조건과 자격
∙3종의 지식과 능력

7
∙문물경매 문인의 

자격과 자격증

∙문물경매 문인의 자격: 국가문물국 인정

∙문물경매 문인자격증 발

8

∙문물경매기업과 

문물경매 문인의 

자격 심사기구와 

심사빈도

∙심사 기구: 국가문물국

∙문물경매허가증을 취득한 경매기업과 문물경매 문인 자격증 취득인 년1회 심사 

10
∙문물경매기업의 경매 

정 물품의 심사

∙심사 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지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문물경매기업이 경매한 문물은 경매 에 반드시 심사

11
∙경매 물품 심사의견의 

보고 

∙보고 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지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보고 시기:　반드시 경매공고 발포 15일

∙보고 상 기구: 국가문물국에 보고 등록

12 ∙경매 불가 물품의 종류 

∙8종의 경매 불가 물품

 - 1항 법률 의거 반드시 국가에 반납해야할 국경내 출토 문물 

 - 6항 비국유소장 귀 문물

 - 8항 기타 법률과 규범 의거 유통 불가 문물

13 ∙경매 물품의 출국 휴
∙고지 기구: 문물경매기업

∙고지 내용: 문물경매물품의 출국시 휴  가능 여부는 사 에 문물출입국심사기구에 문의 

14 ∙국외 구입 경매 물품
∙문물경매기업의 국외 구입 문물의 경매 목  입국시 반드시 세 에 신고

∙임시입국문물의 국경내에 체류시간: 최  12개월, 특수 경우 연기수속 후 6개월 이내

15
∙국외 경매물품의 경매 

후 출국

∙이하의 경우 국가의 개인 휴 문물 출국 규정에 따라 수속 처리

 -１항 매수인이 국 공민이거나 법인

 -２항 국경내 체류시간이 당해법 14조 규정의 기간을 과한 경우

16 ∙국가의 경매 우선권

∙국가: 귀 문물에 한 우선경매권 

∙국가문물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 문물경매기업에게 경매물품  특별히 

주요한 역사, 과학, 술  가치가 있는 문물은 반드시 경매와 경매입찰인의 범 를 문물수장

단 로 한정하도록 요구 가능

17 ∙경매 문물의 등록

∙경매 기록 시기: 문물경매기업은 반드시 문물경매 활동 완료 후 30일 내에 문물보호법실시조

례 4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보고

∙경매 기록 기구: 해당 경매기록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에 등록 보고

∙국가가 우선 구매한 문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이 국가문물국에 등록 보고

18 ∙온라인 경매 활동
∙문물경매기업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의 비  없이 상호간 인터넷 

경매활동 불가

19 ∙규정 반의 경우 
∙문물경매기업의 본 규정 반시 문물행정부문분이 책임지고 정정을 명령

∙심각한 경우 원본 허가증 회수  취소

<표 7> 문물 경매 리 임시 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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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종합분석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에 

하여 종합 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의 고문

헌 리는 국무원 주 의 국가  차원의 행정정

책으로 일오(1956-1960) 기간부터 실시한 ‘국

가고문헌정리출 계획’과 십일오(2006-2010) 기

간에 구축한 ‘ 화고문헌보호계획’을 바탕으로 

련 법제화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 의고문

헌정리출 계획’ 등과 같은 문 분야의 고문헌 

리 정책도 있다. 

둘째, 국의 고문헌 리 법제 체계는 일종

의 계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의 최고

법인 헌법 이하 국인민 표 회 회의 통과로 

제정된 법률이 가장 상  법률이다. 이하 행정

법규가 있으며, 법률이나 행정법규 집행을 

한 규장  문 인 분야의 부문규장 외에 행

정규범성문건의 단계로 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 국의 고문헌 리 법률은 재 ‘ 국문

물보호법(2013)’, ‘ 국비물질문화유산법(2011)’, 

‘ 국공공도서 법(2018)’, ‘ 국공공문화서비

스보장법(2017)’이 있다. 이들 4종의 법률은 

국국가도서  이하 도서 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그리고 공공도서  운   공공문

화서비스 련 규정으로 상호 해석  용하

고 있다. 그  ‘ 국문물보호법’은 ‘역사상 각 

시 의 요한 문헌자료  역사, 술, 과학  

가치가 있는 원고와 도서자료 등’을 보호 문물 

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헌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긴 구조와 리 강화의 방침을 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의 고문헌 리 행정법규는 정무원

의 ‘고문헌․진귀문물․도서  희귀생물보호

조치(1950)’와 부록의 ‘고문화유 지와 고분 

조사발굴 임시규칙(1950)’, ‘문화 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1980)’, ‘ 국고문헌

정리지시(1981)’  ‘ 국문물보호법 실시 조례

(2003)’ 그리고 국무원의 ‘제일차 국 이동가

능문물 일제조사 개 통지(2012)’가 있다. 이

 ‘ 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이후 고문헌 정리와 

리 문제의 시 함을 인지하게 하고 행정정책

의 구축과 각종 법제화 제정의 시발  역할을 

하 다. 

다섯째, 국의 고문헌 리 부문규장은 기

과 문분야 규정으로 ‘문물보호기  보호

리 임시세칙(1963)’,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시행)(1986)’,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2001)’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

(2003)’이 있다. 그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은 문 주제분야인 의학고문헌

의 연구 정리, 출   리를 한 문 인 

규정이다. ‘문물소장품 등 결정 표 ’은 1911

년까지의 고문헌은 기본 으로 일 문물 고문

헌 선본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은 1949년 이

의 민국시기(1912-1949)의 문물은 경매 가능

한 문물이며, 1911년 이  문물은 경매 불가한 

문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 으로 문물

의 경매를 인정하나 주요 문물의 경우 경매우

선권과 입찰경매인 범 한정권은 국가에게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의 고문헌 리 행정정책 이하 

주요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규장을 종합 으

로 도표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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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954

2004
∙ 국인민 표 회

정책 법제 제목 년 비고

∙국가 

고문헌 

정리 출  

계획

∙ 화 

고문헌 

보호계획

+ 

∙ 의 

고문헌 

정리계획

법률 ∙ 국문물보호법
1982

2013

∙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주 : 국무원

∙감독책임: 각 지방정부

∙국유유물소유권: 국가

행정

법규

∙ 국고문헌정리

지시
1981 ∙국무원

∙인문교육, 고문헌정리 교육, 

인 자원, 30년계획, 국가의 

안 과 회수조치  산 규정

부문

규장

∙ 의고문헌연구

정리출  

리규칙

1986

∙ 련기구: 

국가 의 리국, 

성시(省 ) 생청

∙ 의학문헌에 한 연구 와 리 

 출 에 한 규정

∙문물소장품등

표
2001

∙고문헌: 일 문물 

선본

∙원나라이  비첩, 사본, 인본

∙명청시 의 술과 교정, 비교 

제첩 등

∙문물경매 리임

시규정
2003

∙근거법률: 

문물보호법, 

문물보호법실시조례

∙ 련기구: 

국가문물국, 성시,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

∙경매: 1949년 이  문물

∙경매불가: 1911년 이  문물

∙경매 우선권: 국가

∙경매입찰자 범  한정권: 국가

행정규범성문건
∙ 앙정부

∙성시(省 )정부

<그림 1>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

5.2 시사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시사 은 첫째, 고문헌 

리 법제화를 한 정책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의 고문헌 리는 법제화에 따라 추

진되며, 법제화는 국무원 주 의 행정정책 구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문헌 리의 양  

행정정책으로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과 ‘

화고문헌보호계획’이 있다.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은 ‘일오 국가고문헌정리 도서출

계획 기 ’ 이후 2006년의 ‘십일오 국가고문헌

정리 도서출 계획’으로 이어 졌으며, 이는 

고문헌 정리의 분기 이 되었다. 한 2007년

의 행정정책 ‘ 화고문헌보호계획’은 국가도서

을 심으로 ‘국가고문헌정리출 계획’과 함

께 국의 각종 도서 에서 고문헌 보호 계획

을 체계 으로 실천토록 하고 있다. 즉,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서

의 인 라 구축과 문화수  제고에 도서  

행정체계  법제가 요한 향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국의 고문헌 리는 기본 으로 국

가 차원에서 리된다. 즉, 고문헌 보호와 장기

인 리를 하여 경제발 계획과 같은 맥락

으로 30년 장기  계획으로 두 개의 5년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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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단 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1956년부

터 1960년의 일오계획에서부터 재 2016년부

터 2020년까지의 십삼오계획에 이르기까지 국

가 차원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  평가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일반자료와는 다른 수집과 보호 

 보존이라는 고문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고문헌 리를 한 문 교육과 고문

헌연구소의 설치 그리고 학 내의 고문헌 

리 공과 학과의 확  방안과 같은 교육 확

와 인 자원의 양성  활성화 계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  목 의 이공분야 

주 교육 주력으로 소홀히 해왔던 인문교육 

강화를 한 고 독서의 권장과 고문헌의 

국어로의 번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한 

기본 작업으로 고문헌 정리를 강조하며, 문 

인력 양성을 한 장기 인 교육과 안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규 ‘ 국고문헌정리

지시’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이 본

격 으로 경제 개방을 하던 1981년에 규정되어 

국 으로 실천되도록 하 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문헌의 체계 이고 효율  리를 

한 문기구의 설치를 살필 수 있다. 로 

2017년에 보고된 국 고문헌보호공정사업으

로서의 ‘ 화고문헌보호계획’의 결과 조사에 따

른 조직기구의 구축은 특별하다. 즉, 1) 국고

문헌보호사업부간 연합회의, 2) 국고문헌보

호사업 문가 원회, 3) 국가고문헌보호센터, 

4) 국고문헌보호 회, 5) 지방 각 분야 고문

헌보호시스템( 국 의분야고문헌보호센터) 

등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국의 연합회의와 

문가 원회  고문헌보호센터와 보호 회  

분야별 고문헌보호시스템의 구축은 체계  고

문헌 리 추진의 일례로 주목할 부분이다. 

다섯째, 문 주제분야의 하나인 의학 분

야의 고문헌 리 법제를 살필 수 있다. 문분

야 법제인 부문규장은 주로 문화재 보호기 , 

등   경매 등에 한 내용인 반면 ‘ 의고문

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은 의학 고문헌 

리를 한 문 인 법제이다. 국  총  

기구, 앙과 각 지방의 지도자조직, 문기구, 

문단체, 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

히 각 의 의고문헌연구소(실) 설치와 의

고문헌연구 정리 종사 문 인 자원 구비 규

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 으로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 구축의 요

성과 국가 차원의 리, 교육 확 와 인 자원

의 양성  문기구의 설치의 요성을 살필 

수 있으며, 의학분야 고문헌과 같은 문분

야의 특별 리 한 특징 이다. 

6. 결 론

이 연구는 1981년 행정법규 ‘ 국고문헌정리

지시’ 이래 2006년의 ‘십일오 국가고문헌정리

도서출 계획’과 2007년의 ‘ 화고문헌보호

계획’의 양  행정정책을 바탕으로 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국의 고문헌 리 법제화

에 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 다. 즉, 4종의 법

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13종

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 으며, 그  고문

헌 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2013년의 법률 ‘

국문물보호법’과 1981년의 행정법규 발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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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국고문헌정리지시’를 분석했다. 그리고 부

문규장으로 1986년 ‘ 의고문헌 연구정리출  

리세칙(시행)’과 2001년 문화부의 ‘문물소장

품 등 결정 표 ’  2003년의 ‘문물경매 리 

임시규정’을 분석하 다. 이 연구를 통해 고문

헌 리를 한 정책 구축의 요성과 국가  

차원의 고문헌 리의 순기능, 체계 이고 문

인 고문헌 리를 한 교육과 교육기 의 확

와 인 자원의 양성  문기구의 설치의 

요성, 그리고 의학고문헌과 같은 문분야 고

문헌 리의 필요성을 시사 으로 도출하 다. 

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

록유산은 16개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순  세계 

4 이다. 16개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

동 련자료’와 ‘새마을운동 련자료’, 그리고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같은 3건

의 근 사자료 외의 13개는 모두 고문헌이다. 

이처럼 기록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고문헌 리

는 지역별로 는 기 이나 도서   박물

별로 수집  리되고 있다. 일반 도서  자료

와는 다른 고문헌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효율

 리  보호와 보존  이용 측면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의 구축

과 법제화 용으로 종합 이고 체계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되는 

바를 극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국의 법제화 사례가 

국내 고문헌의 수집과 리  보존 등 련 업

무의 제고와 이를 한 법제화 추진  도서  

법제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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